
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0.6.8>

급식 시설ㆍ설비 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1. 조리실

가.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

않도록 하되,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.

나.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(交叉汚染)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

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(前處理室),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

구획한다. 다만,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

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

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다. 조리실의 내부벽,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(耐火性), 내수성(耐水性)

및 내구성(耐久性)이 있는 재질로 하여,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

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라.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

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마.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

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바.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(lx)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사. 조리실에는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

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. 다만,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

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

다.

아.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(給排

氣)시설 또는 냉ㆍ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

치를 하여야 한다.

2. 설비ㆍ기구

가.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, 냉동 식재료의 해

동(解凍),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(냉장

고 5℃ 이하, 냉동고 -18℃ 이하)를 유지하여야 한다.

나. 조리,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,

조리시설, 식기구 세척시설, 식기구 보관장,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

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,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



성(耐腐蝕性)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ㆍ살균이 가능하도록 하

여야 한다.

다.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

갖추거나 충분히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(洗淨臺)를 설치하여

야 한다.

라. 냉장식품을 검수(檢收)하거나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때

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탐침(探針) 온도계를 갖추어야 한다.

마.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

하여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.

3. 식품 보관실

가. 식품 보관실은 환기와 방습(防濕)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

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,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

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, 부득

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

한다.

다.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

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

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.


